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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 고  인 피고인

상  고  인 피고인 

변  호  인 법무법인 창공  

담당변호사 오인섭 

원 심  결 서울 앙지방법원 2005. 10. 12. 선고 2005노2338 결 

 결 선 고 2006. 10. 26. 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본다.

 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‘성매매라 함은 불특

정인을 상 로 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·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행 를 하거나 그 상 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.’고 하면서, ‘성교행 ’(가목)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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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 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 ’(나목)를 각 규정하고 있

다. 성매매 등 근 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

와 유사성교행 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 하고 있는  법률의 련 조항들을 고

려하면,  법률에서 말하는 ‘유사성교행 ’란 구강·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  

내지 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  만족을 얻기 한 신체

행 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, 어떤 행 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

도의 성  만족을 얻기 한 신체 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 가 이루어진 

장소, 행 자들의 차림새, 신체  부 와 정도  행 의 구체 인 내용, 그로 인한 

성 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규범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.

  원심이 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인이 운 하던 마사

지업소에서는 침 가 설치되어 있는 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한 다음, 보통 짧은 치마

에 반팔 티 차림의 은 여종업원이 먼 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 인 

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 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

쥐고 마치 성교행 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 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

하여 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업행 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. 앞서 본 법

리와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 업행 는 손님으로 하여

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  만족을 얻도록 하기 한 신체

행 로 보기에 한바, 같은 취지로 단한 원심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

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법이 없다. 

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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